
화장품 분류기준, 분류체계



화장품 정의

화장품법 제2조(정의)

유 럽
Regulation (EC) 1223/2009

미 국
FD&C Act

일 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인체의 외부(피부, 모발,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관) 또는 치아 및 구강 점
막의 청결, 향기 부여, 그 외관의 변화, 
보호, 건강한 상태로 유지 또는 체취

의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또
는 혼합물. 다만,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체로 섭취, 흡수, 주입, 이식되는 물
질 또는 혼합물은 화장품으로 간주되

지 않음

인체의 청결, 미화, 매력 촉진 또는 외
모를 변화시키기 위해 문지르고 붓고
뿌리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체 및
그 부속기관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

물품 및 그 구성품(비누 제외)

사람의 신체를 청결․미화하고, 매력을
증대시키고, 용모를 바꾸거나 피부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
체에 도찰, 살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된 것
을 말함. 단, 이러한 사용 목적 외에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목적을 포함하

거나 의약부외품은 제외됨



법 령 비관리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분 류 - 생활용품 생활용품

주무부처 - 산업부 산업부

물품 종류

(예시)

인조손톱

파츠
가발

인조속눈썹

쌍커풀테이프

화장품 이외 미용 용도의 물품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환경부

미용접착제



화장품 분류기준

☞ 화장품 해당여부는 특정 제품의 구성성분, 사용목적, 사용방법, 주요 작용기전, 효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장품법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

화장품
정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의약외품

?식약처 소관 물품



화장품 유형

❖대분류 : 13종
❖소분류 : 분류별로 2~11종

1.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2) 영유아용 로션, 크림

3) 영유아용 오일

4)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5) 영유아 목욕용 제품

2. 목욕용 제품류

1)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2) 목욕용 소금류

3) Bubble baths

4)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3. 인체 세정용 제품류

1) 폼 클렌저

2) 바디 클렌져저

3) 액체 비누

4) 화장 비누

5) 외음부 세정제

6) 물휴지

7)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4. 눈 화장용 제품류

1) 아이브로 제품

2) 아이 라이너

3) 아이 섀도

4) 마스카라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6)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7)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5. 방향용 제품류

1) 향수

2) 콜롱

3)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6. 두발 염색용 제품류

1) 헤어 틴트

2) 헤어 컬러스프레이

3) 염모제

4) 탈염·탈색용 제품

5)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화장품 유형

❖대분류 : 13종
❖소분류 : 분류별로 2~11종

7. 색조 화장용 제품류

1) 볼연지

2) 페이스 파우더

3) 리퀴드 · 크림 · 케이크 파운데이션

4) 메이크업 베이스

5) 메이크업 픽서티브

6) 립스틱, 립라이너

7) 립글로스, 립밤

8)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9)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8. 두발용 제품류

1) 헤어 컨디셔너, 헤어 트리트먼트, 헤어 팩, 린스

2) 헤어 토닉, 헤어 에센스

3) 포마드, 헤어 스프레이 · 무스 · 왁스 · 젤, 

헤어 그루밍 에이드

4) 헤어 크림 · 로션

5) 헤어 오일

6) 샴푸

7) 두발용 퍼머넌트 웨이브

8) 헤어 스트레이트너

9) 흑채

10)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화장품 유형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9. 손발톱용 제품류

1) 베이스코드, 언더코트

2)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3) 탑코트

4) 네일 크림 · 로션 · 에센스 · 오일

5) 네일폴리시 · 네일에나멜 리무버

6)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10. 면도용 제품류

1) 애프터셰이브 로션

2) 프리셰이브 로션

3) 셰이빙 크림

4) 셰이빙 폼

5)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11. 기초화장용 제품류

1) 수렴 · 유연 · 영양 화장수

2) 마사지 크림

3) 에센스, 오일

4) 파우더

5) 바디 제품

6) 팩, 마스크

7) 눈 주위 제품

8) 로션, 크림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12. 체취 방지용 제품류

1) 데오도런트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13. 체모 제거용 제품류

1) 제모제

2) 제모왁스

3)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물품 분류 사례

www.google.com

<여성청결제>

화장품(외음부세정제)
vs.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스킨부스터>
+

마이크로니들

물품 분류 사례

www.google.com



<피지연화제>

물품 분류 사례

www.google.com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은 화장품에 해당

>> 피부(겉면)에 있는 유분기나 화장품을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

피지연화제는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약품에 해당

>> 여드름의 병변인 모공 부위의 피부표면 아래에 있는 면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약액으로 녹여내어 피지와 노폐물 등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작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www.google.com

화장품 또는 화장품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사례

골프패치

주름 패치군인 위장크림

가짜 혈액
화장품

화장품
vs

공산품
(비관리)



www.google.com

화장품 또는 화장품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사례

속눈썹/두피
손발톱 영양제비타민 패치

화장품
vs

의약품

화장품
vs

의약품

Vit B군 함유?
발모/육모/양모

탈모방지 – 유전자조작

문제성 손발톱 개선



향기목걸이 >> 화장품 x

전도성 기기 겔 >> 화장품 x 

코 보습 용액 >> 화장품 x

점착성 귀 이물 제거 면봉 >> 화장품 x

www.google.com

화장품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사례

파라핀 왁스

자전거 안장 크림

마찰 초크(가루)
비관리

비관리



화장품 영업자 운영 체계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

소비자

X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유통·판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혼합·소분·판매)
그러면,, 원료는??




